
2017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

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
가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  ㅇ 2014. 1. 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

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,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

정됩니다.

  ㅇ 2014. 1. 1.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

된 TOEFL 성적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 시험 중 

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은 인정됩니다. 

  ㅇ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TOEIC, TOEFL, TEPS, G-TELP)의 경우에는 유

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

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

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. 

     ※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

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

  ㅇ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

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

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 

나. 성적 제출방법

  ㅇ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능력검정시험명, 등록(수험)번

호, 시험일자 및 점수(등급)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. 

  ㅇ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되는 성적은 사이버국가고

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추가 등록 해야 합니다. (2017. 8. 21(월) 09:00 ~ 8. 25(금) 

21:00)


